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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서  론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하여 국세를 포함한 앙재원의 지방화에 

한 논의가 련 학계를 심으로 지속

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심에

는 국세의 소비세원  일부를 지방화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한 논의가 자리잡

고 있었으나 련 연구결과의 축 에도 불

구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반 되지는 

못하 다. 그러나 최근 신정부 출범과 더불

어 다시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

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이 물 터지듯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실 으로 소비세는 재산과세 주로 

구성되어 있는 행 지방세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의 돌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같

은 당 성에 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

루어졌다는 단 하에 도입시 어떤 모습의 

지방소비세가 우리 나라의 실에 보다 

합한지 실무 이며 구체 인 방법을 논의

하고자 한다. 

다만 이미 지 했듯이 지방소비세에 

한 국내의 연구가 어느 정도 축 되어 있

기 때문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핵심 쟁

을 발굴하고 각 쟁 에 한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Ⅱ. 소비세의 의의  특성

1. 소비세의 의의

소비세는 재화  용역의 생산, 매, 소

비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 상의 

범   과세단계 등에 따라 종류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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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  과세 상과 련해서는 일반소

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하여 

일률 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우리 나라

의 부가가치세가 표 인 로 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소비세라도 과세기술 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 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

에 하여 선별 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우

리 나라의 국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담

배소비세 등이 그 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기본 으로 재정수입의 확보

에 목 을 두고 있으나 이 외에도 사치성 

품목이나 사회 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기 하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표 인 사례로 주세와 담배

소비세 등은 해악세(sin tax)로서 조세부과

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기능이 있

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특별소비세의 경

우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용에 따른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한편 과세단계별로는 단일단계소비세와 

다단계소비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리 나

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소비세의 일종으

로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표 으로 하

여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주세  담배소

비세는 제조장 반출시에 1회만 조세가 부

과되는 단일단계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과세단계별 소비세 에서 단일단계세

는 징수비용이 렴한 특징이 있으며 다단

계세의 경우는 각 이행단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 력비용이 크나 과세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탈세의 방지에 효과 일 수 

있다. 

2. 소비세의 특징

소비세는 주로 소득세와의 계에서 기

술되는데 그 이유는 양 조세 모두 재화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흐름에 하

여 부과한다는 공통 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소득세는 생산요소의 거래에 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반면 소비세는 기업의 

매에 하여 부과된다는 에서 차이가 발

생한다. 이외에도 소득세는 가계수입의 원

천에 하여 과세하는 인세인데 반하여 소

비세는 가계소득의 지출에 하여 과세하

는 물세이다. 이러한 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 으로 소비세는 재화를 구입

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의 징수가 용

이하다. 둘째, 특정재화의 소비  사치를 

억제함으로서 축과 자본형성을 진시킬 

수 있다는 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소비세

의 경우 특정사치품의 소비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소비가 억제되지 못하더

라도 최소한 국고수입의 증 에는 이바지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셋째, 납세자가 자

신이 부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재정환각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소비세는 지불능력에 따라 과

세한다기 보다 향유되는 편익에 따라 납부

하는 조세라는 에서 역진 인 경향이 나

타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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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의 성격 지방세 국세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세, 도축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세, 특별소비세, 주세, 화

세, 교통세

소득과세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재산할), 자동차세, 취

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상속․증

여세

기타 주민세(균등할), 면허세, 지역개발세

<표 2> 행 국세  지방세  소비세목의 과세 상 비교

구  분 세  목

국세
일반소비과세 부가가치세, 세

개별소비과세 특별소비세, 주세, 화세, 교통세

지방세 개별소비과세 담배소비세, 세, 도축세, 주행세

  <표 1> 행 조세의 성격별 분류

Ⅲ. 소비과세의 황

1. 소비세의 종류  특징

조세는 과세 상  과세근거가 소득을 

원천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출 즉 소비를 

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재산의 보유  

이 을 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

리 나라의 행 조세 체계에서는 국세  

지방세 모두에 이러한 3가지 련세목이 

설치되어 있다. 

이  소비 련세로는 국세  부가가치세, 

세, 특별소비세, 주세, 화세, 교통세 등 

1) 그러나 장기 으로 항상 역진 인 것은 아님

6개 세목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 

세, 도축세, 주행세 등 4개 세목이 설

치되어 있다.

이러한 행 소비 련세목이 갖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의 소비세는 일

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두 있지만 지

방세는 개별소비세 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국세의 소비세는 주로 간 세로 구성

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주로 직 세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의 경우 세율인상에 

한 조세 항이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2. 소비과세의 징수 황

지방세  국세의 소비 련세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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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액 비

지방세 소계 3,121,088 100.0

담배소비세 2,250,511 72.1

세 565,500 18.1

도축세 51,241 1.6

주행세 253,836 8.1

국세 소계 29,617,271 100.0

부가가치세 23,212,042 78.4

특별소비세 2,984,560 10.1

주세 1,962,493 6.6

화세 1,458,176 4.9

구분 징수액 비

체세수(A) 106,727,532 (B/A)×100

30.7체소비세수(B) 32,738,359 

지
방
세

세수총액(C) 20,126,230 (D/C)×100

15.5소비 련세수(D) 3,121,088 

국

세

세수총액(E) 86,601,302 (F/E)×100

34.2소비 련세수(F) 29,617,271 

각 개별세목이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먼  지방세의 소비 련세목인 담배소비세, 

세, 도축세, 주행세 등의 총 징수액은 

3조 1,210억원이며 이  담배소비세가 

72.1%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국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특별소

비세, 주세, 화세 등의 총 세수는 29조 

6,172억원이며 이  부가가치세가 78.4%로 

인 비 을 유하고 있다.

결과 으로 지방세 에는 담배소비세가 

그리고 국세 에는 부가가치세가 으

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국세  지방세에 소비

련세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각 

정부의 재정능력은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

세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다.

<표 3> 소비 련 세목별 비

(단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

한편 지방  앙 체의 조세수입 에

서 소비과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정도는 

30.7%이며 이  지방의 경우는 15.5% 그

리고 앙은 34.7%로 지방정부의 소비세수 

비 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결과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련세목의 비

<표 4> 앙  지방의 체세수  소비 련 

세수의 비

(단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

<표 5> 외국의 정부계층간 소비세의 비  비교

국가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호주 72.5 27.5 0.0

캐나다 40.1 59.4 0.4

독일 79.1 20.8 0.1

스페인 81.1 5.7 13.2

미국 16.0 68.3 15.7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Teresa Ter-Minassia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MF, 1997, p. 57에서 발췌 

정리

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 5>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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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Ⅳ. 지방소비세 도입의 쟁

1. 쟁 의 개

지방소비세의 필요성에 한 근거는 

체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는 지방재정의 확충, 둘째는 지방세체계의 

체질개선, 셋째는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화 등이 그것이다. 이  지방재정의 확

충과 련해서는 재의 지방재정이 열악

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한 돌 구로서 국세  

소비세원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방세체계의 개선과 련해서는 

행 조세체계의 인 비 이 재산과

세 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비

과세 인 세목이 어 국세와 지방세 간에 

소비과세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을 근거로 하고 있다. 셋째, 지역

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화와 련해서는, 

행 조세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부분

이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세의 증 에 기여

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

화로 인한 소득  소비증 에 상응하는 

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도입필요성에 근거할 때 지방소

비세의 도입과 련해서는 주로 세원, 세

율, 과세주체, 재원배분 방법 등 네가지의 

쟁 이 부각될 수 있다. 이  세율, 과세주

체, 세원에 해서는 체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세율  세원과 

련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그리고 과세주체와 련해서는 주로 역

자치단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련해서 

세율  세원, 과세주체는 체로 의견 근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지

방소비세의 도입과 련하여 쟁 이 되고 있

는 세원(재원)배분방법에 하여 각 쟁 별 

내용을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세원배분방식

소비세를 지방세원화하는 방법으로는 분

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공

동이용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리방식

이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에 공동이용방식은 동일한 세

원에 하여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과세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이러한 방식은 다시 복방식(tax 

overlapping)과 공동세 방식(tax sharing)

으로 구분된다. 이  복방식은 어느 한 

계층의 정부가 다른 계층이 보유한 과세표

에 복하여 세목을 설치하는 것이며, 공

동세방식은 한 계층의 정부가 징수하여 일

정한 기 에 입각하여 다른 계층의 정부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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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역별 상세입 유비

서울 744,056 32.05

부산 117,114 5.05

구 76,827 3.31

인천 133,533 5.75

주 39,614 1.71

37,394 1.61

울산 151,714 6.54

경기 415,549 17.90

강원 27,384 1.18

충북 53,590 2.31

충남 111,606 4.81

북 49,421 2.13

남 81,822 3.52

경북 136,179 5.87

경남 136,128 5.86

제주 9,274 0.40

합계 2,321,204 100.00

단체가 징수권을 가지는 경우이며 공동세

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앙정부가 징수한 조세 의 일부

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정부간 이

재원과 유사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세라고 하더라도 징세지주의에 의해 

배분할 경우에는 조세의 형태에 보다 근

해지며 일정한 공식에 의할 경우 재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재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는 독립방식

을 기본으로 하여 복방식과 공동세방식

을 외 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복방식

의 표 인 로는 지방세에 복부과되

는 교육세가, 그리고 공동세방식으로는 국

세로 징수하여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이

하는 주행세가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세원배분방식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정균형을 심으로 재정력에 

기 한 배분방식을 그리고 소비세의 세원

이 상 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는 징세지

주의를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자치

단체간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세원(재원)배

분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소비세를 지방세원화할 경우 

재원배분과의 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

은 첫째, 공동세방식을 택하되 징세지주

의에 의한 배분, 둘째, 공동세방식을 택하

되 일정한 공식에 의한 배분 등 2가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  

완 징세지원칙에 의할 경우 그리고 50%

는 징세지 원칙 그리고 50%는 재원배분에 

의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

펴보고자 한다. 

3. 쟁 별 효과

가. 징세지주의에 의할 경우의 효과

1) 지역별 상세입

징세지 원칙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10%

를 지방세원으로 할 경우, 각 역 자치단

<표 6> 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액 정도

(단 : 백만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체별 상세입이 <표 6>에 나타나 있다2). 

2) 본 결과는 수입분을 포함한 지역별 부가가치

  지방자치발 을 한 지방세제 개편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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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세입 

보통교부세 

손실액 

도입효과

서울 744,056 - 744,056 

부산 117,114 1,587 115,527 

구 76,827 774 76,053 

인천 133,533 1,544 131,989 

주 39,614 461 39,154 

37,394 262 37,131 

울산 151,714 1,240 150,474 

경기 415,549 30,524 385,025 

강원 27,384 3,723 23,661 

충북 53,590 4,734 48,857 

충남 111,606 13,198 98,407 

북 49,421 6,079 43,342 

남 81,822 14,764 67,058 

경북 136,179 24,196 111,983 

경남 136,128 19,693 116,435 

제주 9,274 294 8,980 

즉 체 2조 3,212억원  서울시에 7,440

억원 그리고 경기도에 4,155억원의 세입이 

상된다. 반면에 제주도에는 92억원, 강원

도에는 273억원의 세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상세입의 차이를 

액으로 만 볼 경우 최고와 최 의 차이는 

약 80배 이상 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10%를 역자치단

체에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배분액 만

큼 재원증 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 되는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게되고 이로 인

해 체 지방교부세가 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액

의 감소정도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

세원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원증  정도

를 비교해야 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실질 인 재원증  정도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부가가치세 10%의 지

방화로 인한 지역별 상세입과 보통교부

세 손실액을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나

타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역시의 경우는 

체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계로 

보통교부세의 감소액이 은 반면 경기도 

 경북 등은 상 으로 많은 보통교부세 

감소가 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체가 보

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방화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입

체가 지방세입으로 되는 반면 경기도는 

305억원 그리고 경북은 241억원의 감소효

세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표 을 리

변수로 사용하 음. 따라서 실제의 배분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과가 나타나게 된다. 

   

<표 7>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손실액의 지역별 비교

(단 : 백만원)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200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상  

효과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자치단체별 상세입은 인 액수

만을 상으로 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일 로 동일한 액수의 세입증가가 발생한

다고 할 때 제주도와 서울시의 입장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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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 세입

(A)

 지방세수 총액 

(B)

 산총액 

(C)

(A/B)×100 (A/C)×100

서울 744,056 6,204,198 8,924,257 11.99 8.34

부산 115,527 1,431,715 2,744,160 8.07 4.21

구 76,053 931,264 1,983,198 8.17 3.83

인천 131,989 1,015,241 1,975,390 13.00 6.68

주 39,154 484,269 1,269,409 8.09 3.08

37,131 555,673 1,085,589 6.68 3.42

울산 150,474 465,113 1,021,299 32.35 14.73

경기 385,025 4,331,141 10,601,568 8.89 3.63

강원 23,661 498,120 3,570,900 4.75 0.66

충북 48,857 474,337 2,336,275 10.30 2.09

충남 98,407 633,788 3,388,552 15.53 2.90

북 43,342 530,669 3,261,095 8.17 1.33

남 67,058 562,045 4,656,397 11.93 1.44

경북 111,983 948,694 4,903,539 11.80 2.28

경남 116,435 1,060,249 4,831,593 10.98 2.41

제주 8,980 234,895 1,100,004 3.82 0.82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표 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효과(Ⅰ)

(단 : 백만원, %)

식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증  

상액이 지방세수 체에서 차지하는 비

  산 체에서의 비 , 주민1인당 세

수증 액 등을 비교해 본 결과가 <표 8>

에 나타나 있다.  

먼  지방세수 총액과의 계에서는 울

산 32.35% 그리고 충남 15.53%로 가장 높

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가장 낮으며 최고  

최 의 차이는 약 8.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산총액과의 비에서는 울

산이 14.73, 서울이 8.34로 가장 높고 강원

도 0.66, 제주도 0.82로 가장 낮게 도출되

었다. 산총액과 비한 이러한 결과는 주

민1인당 세수비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결과 으로 액의 지역간 비교에서는 

서울시  경기도가 월등히 많은 세수증

가 상되었지만 체 지방세수, 산총액, 

주민1인당 세수 등의 상 인 비교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효과(Ⅱ)

(단 : 백만원, %)

  지방자치발 을 한 지방세제 개편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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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세수

(A)

 주민수 

(B)

주민1인당 

세수비

(A/B)×100

서울 744,056 10,263,736 7.25

부산 115,527 3,817,270 3.03

구 76,053 2,505,722 3.04

인천 131,989 2,509,086 5.26

주 39,154 1,356,612 2.89

37,131 1,363,546 2.72

울산 150,474 1,024,336 14.69

경기 385,025 8,934,407 4.31

강원 23,661 1,556,985 1.52

충북 48,857 1,492,083 3.27

충남 98,407 1,919,330 5.13

북 43,342 2,009,507 2.16

남 67,058 2,155,093 3.11

경북 111,983 2,808,570 3.99

경남 116,435 3,080,230 3.78

제주 8,980 538,744 1.67

지역별 상세입액 유율

서울 372,028 16.93

부산 77,836 3.54

구 59,329 2.70

인천 90,327 4.11

주 62,075 2.82

43,808 1.99

울산 106,542 4.85

경기 196,647 8.95

강원 137,212 6.24

충북 139,086 6.33

충남 165,389 7.52

북 142,952 6.50

남 165,833 7.54

경북 173,333 7.89

경남 159,737 7.27

제주 105,867 4.82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인구 황, 2002.

나. 징세지주의와 재원배분에 의할 

경우의 효과

1) 지역별 상세입

두 번째 쟁 인 징세지 주의와 재원배분

을 혼합한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징세지 

원칙에 의하여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 결과

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재원

배분에 이용된 산식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용되고 있는 재정력 지수를 역으로 환산

하 다3).

3)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역재정력 지수는 행 보

통교부세 산정시 이용되는 기 재정수요액과 

기 재정수입을 기 로 산정하 으며 이 경우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한 역

시의 세입이 은 반면 도의 상세입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나라 역시의 재정력이 상 으로 양호

하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재원배분결

과가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9> 징세지 50%, 재원배분 50%일 

경우의 지역별 상세입액

(단 : 백만원, %)

한편 완  징세지 원칙에 의하여 앞에서 

분석한 방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지방교부

<표 10> 지방소비세 상세입과 지방교부세 

손실액의 비교

역  기 자치단체를 모두 고려하 음. 그 

과정에서 총 배분액이 실제 부가가치세 10%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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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

세입액 

지방

교부세

손실액 

 득실 체 

득실  

유비

서울 372,028 - 372,028 17.98

부산 77,836 357 77,479 3.75

구 59,329 155 59,175 2.86

인천 90,327 466 89,862 4.34

주 62,075 41 62,034 3.00

43,808 37 43,771 2.12

울산 106,542 605 105,936 5.12

경기 196,647 3,962 192,685 9.31

강원 137,212 15 137,197 6.63

충북 139,086 64 139,023 6.72

충남 165,389 259 165,130 7.98

북 142,952 50 142,902 6.91

남 165,833 120 165,712 8.01

경북 173,333 335 172,998 8.36

경남 159,737 362 159,374 7.70

제주 105,867 2 105,865 5.12

(단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200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세로 인해 감소하는 정도를 차감한 실제 

증 되는 재원을 분석한 결과, 이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와 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다

시 말해 역시는 체로 2%에서 5%사이

에서 그리고 도의 경우는 5%에서 9% 사

이의 재정증  효과가 나타나 역시에 비

해 도의 증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역시의 재정증  정도는 지방교부

세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다소 높

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역시의 지방교부

세 감소액이 상 으로 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감소되지 

않으며, 도자치단체간의 증 정도가 비교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함께 나타

나고 있다.  

2)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상  효과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자치단체별 상 인 상세입 비 을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세수 체

에서 차지하는 비   산 체에서의 비

, 주민1인당 세수증 액 등과 비교해 보

았다. 

먼  지방세수 총액과의 계에서는 제

주도 45.07%, 충북 29.31%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4.45%, 5.41%로 가장 

낮으며 최고  최 의 차이는 약 10배 정

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산총액과의 

비에서는 울산시 10.37%, 제주도 9.62%

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1.82%, 

2.82%로 가장 낮게 도출되었다. 마지막으

로 주민1인당 세수비 에서는 제주도와 울

산시가 가장 높은 반면 부산시와 경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 인 분석결과는 액수의 

비교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액수에서는 서울에 비해 두 번째

로 큰 경기도가 상  비교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액수에서

는 가장 작은 제주도가 상 인 분석결과

는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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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세입액 

(A)

 지방세수 총액 

(B)

 산총액 

(C)

(A/B)×100 (A/C)×100

서울 372,028 6,204,198 8,924,257 6.00 4.17

부산 77,479 1,431,715 2,744,160 5.41 2.82

구 59,175 931,264 1,983,198 6.35 2.98

인천 89,862 1,015,241 1,975,390 8.85 4.55

주 62,034 484,269 1,269,409 12.81 4.89

43,771 555,673 1,085,589 7.88 4.03

울산 105,936 465,113 1,021,299 22.78 10.37

경기 192,685 4,331,141 10,601,568 4.45 1.82

강원 137,197 498,120 3,570,900 27.54 3.84

충북 139,023 474,337 2,336,275 29.31 5.95

충남 165,130 633,788 3,388,552 26.05 4.87

북 142,902 530,669 3,261,095 26.93 4.38

남 165,712 562,045 4,656,397 29.48 3.56

경북 172,998 948,694 4,903,539 18.24 3.53

경남 159,374 1,060,249 4,831,593 15.03 3.30

제주 105,865 234,895 1,100,004 45.07 9.62

합계 2,068,873 20,361,411 57,653,225 10.16 3.5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표 11>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상  효과(Ⅰ)

(단 : 백만원, %)

다. 분석결과 종합

지 까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0%로 할 경우 자치단체별 상세입액을 

완 징세지 원칙에 의한 배분과 징세지 원

칙  재원배분을 혼합하는 방법 등에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완 징세지 

원칙에 의해 배분할 경우 액이든 상

 비교 모두에서 서울, 경기, 울산의 세입

액이 큰 반면 제주, 강원의 세입액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징세지 원칙과 재원

배분방법을 혼용할 경우 액에서는 서

울, 경기가, 상  비교에서는 제주, 울산

이 크게 나타나지만 , 구는 액에

서 그리고 경기, 부산은 상  비교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할 경우 그 차이가 

단히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비교를 우선하느냐 는 상  비교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완 징세지원칙을 선택

할 수도  재원배분을 선택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 이해 계가 립되는 상황에 이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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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세입액 

(A)

 주민수 

(B)

(A/B)×100

서울 372,028 10,263,736 3.62

부산 77,479 3,817,270 2.03

구 59,175 2,505,722 2.36

인천 89,862 2,509,086 3.58

주 62,034 1,356,612 4.57

43,771 1,363,546 3.21

울산 105,936 1,024,336 10.34

경기 192,685 8,934,407 2.16

강원 137,197 1,556,985 8.81

충북 139,023 1,492,083 9.32

충남 165,130 1,919,330 8.60

북 142,902 2,009,507 7.11

남 165,712 2,155,093 7.69

경북 172,998 2,808,570 6.16

경남 159,374 3,080,230 5.17

제주 105,865 538,744 19.65

합계 2,068,873 47,335,257 4.37

<표 12>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상  

효과(Ⅱ)

(단 : 백만원, %)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인구 황, 2002.

결론 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한 당해 지역의 재정수입 증  

만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방법을 모색하더

라도 모든 자치단체를 만족시키기는 곤란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련하여 최근 가

장 이슈화되고 있는 쟁 은 자치단체별로 

세원 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재

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한 재원균등화에 심이 있고 상

으로 소비세의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

체에서는 조세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실상 이러

한 두가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딜 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데 있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지방소

비세가 조세라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의 원

칙에 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시각의 주요 논거는 첫째, 지방

세는 국세와 달라 편익과 부담간의 계가 

보다 한 상 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를 일정한 공식 특히 재정력을 기 으로 

배분할 경우 편익과 부담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결과가 지방세수의 증 효과로 귀

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 그 동안 지

되어 왔던 지방세 련 문제 의 하나는 

재의 지방세목은 주로 재산과세 인 성

격을 갖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결과

가 세수의 증 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세지원칙에 따르지 

않고 앙정부에서 재원을 배분할 경우 동

일한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

으로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균등화 

문제 역시 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

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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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  고 최  최고․최

간 차이지역 비 지역 비

완 징세지 원칙

액
서울

경기

32.05, 

17.09

제주

강원

0.40

0.18
80.1

상 비교

세수총액

비

울산

충남

32.35

15.53

제주

강원

3.82

4.75
8.5

산총액 비
울산

서울

14.73

8.34

강원

제주

0.66

0.82
22.3

주민 1인당 세수 

비

울산

서울

14.69

7.25

강원

제주

1.52

1.67
9.7

징세지 원칙과 

재원배분의 혼합

액
서울

경기

16.93

8.95 구

1.99

2.70
8.5

상 비교

세수총액 비
제주

충북

45.07

29.31

경기

부산

4.45

5.41
10.1

산총액 비
울산

제주

10.37

9.62

경기

부산

1.82

2.82
5.7

주민 1인당

세수 비

제주

울산

19.65

10.34

부산

경기

2.03

2.16
9.7

<표 13> 분석결과 종합

(단 : %, 배)

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

화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방교부세의 요기능은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균등화를 표방하고 있다. 따

라서 재보다 불교부단체의 증  등 보다 

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동

시에 추진해야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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